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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 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8 ( ) ①

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②

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③

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2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8 ( ) 10 2

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과 같다 다만 다1 . ,

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
다.

별표 개정[ 1] < 2011.10.14>

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 조 관련( 8 )

구 분 시 도 사 무·
시 군 자 치 구· ·

사 무

타 읍 면 동. · ·

사무소의 주

민 자 치 센 터

설치 운영에·

관한 사무

읍 면 동사무소의 주· ·

민자치센터 설치 운영·

지원

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· ·

자치센터 설치 운영·


